
수용재결신청이 기각되면 사업시행자는 다시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.

수용재결신청을 기각한 재결의 효력에 관하여는 확정된 이의재결의 효력에 관한 토지수용법 제75조

의2 제3항이 적용되거나 준용된다고 볼 수 없고, 기업자의 수용재결신청을 기각하는 재결이 확정되

었다하더라도 기업자는 수용재결신청기간의 제한규정 등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다시 수용재결신

청을 할 수 있고 토지수용위원회도 이에 근거하여 다시 수용재결을 할 수 있다.<BR>(대법원 

1992.10.27. 선고 91누11100 판결)<BR>


